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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내 용 비고

지방세법 제 조의 분납26 4( 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백만5 원을 초과하는

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

경과한 날부터 일이내에 분납45 하게 할 수 있다. 개정 2007.12.31〈 〉

지방세법

시 행 령

제 조 납부 및 수납방법9 ( )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①

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「

법률 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, ·」

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지방(

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. )

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, 수 없다. 다만 다음 각 호,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

다. 개정 2005.12.31〈 〉

1.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서 지방· 자치단체

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

2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

제 조의 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11 5( ) 법 제 조의 에 따라 분납하게26 4①

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 개정 2007.12.3〈

1〉

1.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이하인 때에는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 5

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분의 이하의2. 1 100 50

금액

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26 4②

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2③ 때에는 이

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

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.




